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6. 26.>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0. 지방해양수산청

21. 어업관리단

2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